
기  정 금  회
예산액 추경액
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목

세항 세세항 목
예 산 액

3000 경제개발비  3100 농수산개발비  3130 항만수산관리  3132 수산행정  120 경상적경비  201 일반운영비

3000
경제개발비             

128,551,372801,758,655930,310,027
[국비25,175,721 기금4,800 양여금△1,931,926]

3100
농수산개발비           

8,671,45850,932,22059,603,678
[국비3,540,221 기금4,800 양여금50,948]

3130
항만수산관리           

7,212,84333,471,55440,684,397
[국비2,767,180]

3132 3,083,2497,196,34610,279,595
수산행정 [국비1,746,180]

경상예산            
100 139,600911,5961,051,196

 

경상적경비          
120 139,600766,510906,110

 
201 109,600541,140650,740
일반운영비  

109,600541,140650,740 01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

  ·대외경제협력사업 선박처리(= 109,600)

    –사건위임 계약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(보수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300,000 * 12월 = 39,600

    –변호사 선임, 통역비, 각종공탁금, 소송비용 등  = 70,000
202 30,00070,720100,720
여비  

30,00012,14042,140 03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대외경제협력사업 선박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= 30,000

사업예산            
200 2,943,6496,284,7509,228,399

[국비1,746,18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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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 정 금  회
예산액 추경액
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목

세항 세세항 목
예 산 액

(단위 : 천원)

보조사업            
210 2,848,6494,962,2507,810,899

[국비1,746,180]
201 45,000045,000
일반운영비 [국비45,000]

45,000045,000 01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수수료 등            = 45,00045,000
(국45,000)

207 25,000025,000
연구개발비 [국비25,000]

25,000025,000 01 학술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

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폐업보상금 산출용역 등       = 25,00025,000
(국25,000)

401 858,2104,032,2504,890,460
시설비및부대비 [국비△184,000]

858,2104,027,2504,885,460 01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1,315,000)
지방어항 건설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3,856,210
              (국1,315,000,000)    (국1,499,000,000) 
            경정 3,856,210,000 - 기정 2,998,000,000 =추가증 858,210858,210

(국△184,000)

자치단체등자403 1,920,43901,920,439
본이전 [국비1,860,180]

1,920,43901,920,439 01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친환경어선 건조대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57,66157,661
(국57,661)

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,667,7781,667,778
(국1,652,519)

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95,000195,000
(국150,000)

자체사업            
220 95,0001,322,5001,417,500

 

3000 경제개발비  3100 농수산개발비  3130 항만수산관리  3132 수산행정  210 보조사업  201 일반운영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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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 정 금  회
예산액 추경액
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목

세항 세세항 목
예 산 액

3000 경제개발비  3100 농수산개발비  3130 항만수산관리  3132 수산행정  220 자체사업  207 연구개발비

207 50,00040,00090,000
연구개발비  

50,00040,00090,000 01 학술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

대변항 배후지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                 = 50,000
자치단체등자403 45,000661,000706,000

본이전  

45,000646,000691,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소규모 어항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405,000

                경정 405,000,000 - 기정 400,000,000 =추가증 5,000

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

  ·기장군 부산236호 구조개선(교부세사업)           = 4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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